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„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‟ 개정 요약 안내 

   1.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 

개정취지 

 • 민원인의 싞청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   

   법률」을 반영하여 종합심사 기간 규정 개정 

 • 고시 개정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 기간 단축 등 

□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  등 심사기간 개정 

• 서류심사 기산일을 “서류심사 위탁한 날”에서 “서류심사 시작일”로 개정 

• 현장심사 기간을 기업심사 산정 방식에서 민원사무처리기간 산정  

  방식으로 변경*하고 심사 실정에 맞게 연장 

      ※ (현행) “15일(공인기준만) 또는 20일(통관적법성 포함) 이내,  

         연장 10일 이내”, 토․일 제외   

      → (개정) “현장심사 시작일부터 15일 또는 30일 이내,  

         연장 15일 이내”, 토포함, 공휴일 제외 
 

 □ 고시 개정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 기간 단축 등 

  •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 

   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기간 및 보완기간을 단축(6개월→3개월), 

    관세청장 이행 확인기한 단축(2개월→1개월) 

시행일자 : 15. 4. 13. (월) 

  2. 개정내용 


